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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NDC
상응조정(-)

NDC
상응조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

A 국가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

정부 / 기업 정부 / 기업

기술·자본투자

ITMO 이전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발생

B 국가

A 국가(투자국) B 국가(유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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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국 승인

A6.4ER 발행

등록〮모니터링

온실가스 감축사업실적 이전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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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백만톤감축목표)512백만톤 배출목표

(감축실적발행까지최소3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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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유감이며, 
ICVCM의활동은 무
결성이 높은탄소배출
권을좀더쉽게식별
할수있도록 계속될
것이다

6.4조메커니즘지연은
환경적건전성이아닌
반시장의제(anti-
market agenda)의
승리”라며유감표명

미국대표단이유럽연
합(EU) 등이제6.2조
에이전에 합의한 것
보다더높은수준의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
다며불만표시

제6.2조와제6.4조가
채택되지 않은것은
매우실망스러운 일”, 
“자본을 유도하기 위
한프레임워크에 합의
를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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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005 sb 006 sb 007 sb 008 sb 009

1
Activities involving removals under the Article 6.4 mec
hanism - 제6.4조 메커니즘에 따른 제거와 관련된 활동

draft recommendati
on ver 2

draft recommendati
on ver 4.1

Recommendation 
ver 1.1

2
Appeal & grievance processes under the Article 6.4 me
chanism - 제6.4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고충처리 절차

Draft Procedure

3
Article 6.4 accreditation
제6.4조 메커니즘 인증

Draft Standard 
(Ver 2)

Standard

4
Article 6.4 activity cycle procedure for projects
제6.4조 프로젝트의 활동 주기 절차

Draft Procedure (
Ver 3)

Procedure (ver 1)

5
Article 6.4 activity standard for projects
제6.4조 사업의 활동기준

Draft Standard 
(Ver 3)

Standard (Ver 1)

6
Article 6.4 sustainable development tool
제6.4조 지속가능발전 도구

Draft Tool
(Ver 2)

7
Article 6.4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for proj
ects - 제6.4조 사업의 타당성 및 검증기준

Draft Standard 
(Ver 2)

Standard 
(Ver 1)

8
Procedure for the transition of CDM activities to the Ar
ticle 6.4 - CDM 활동을 제6.4조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절차

Procedure (V
er 1)

9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rticle 6.4 mechanism methodologies
제6.4조 메커니즘 방법론의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요건

Draft Recommendati
on (ver 7)

Draft Recommendati
on(ver9.1)

Recommendation

10
Standard for the transition of CDM activities to the Arti
cle 6.4 - CDM 활동의 제6.4조 메커니즘으로의 이행 기준

Standard 
(ver 1)

11
Transition of CDM activities to the Article 6.4
CDM 활동의 6.4조 메커니즘으로의 전환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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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ga Gassan-zade
Chair A6.4 

2023. 11. 17 
WE DID IT! 
Both the methodological 
guidance and the 
recommendations on 
removals are approved 
and forwarded to CMA.

2023. 12. 12
It’s official. Ward No.6
Guards,
Fences,
Cir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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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A6.4-SB009-A01 -

Recommendation: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rticle 6.4 

mechanism methodologies (v.01.1)

A6.4-SB009-A02 - Recommendation: 

Activities involving removals under the Article 

6.4 mechanism (v.01.1)

COP28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64-sb009-a01.pdf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64-sb009-a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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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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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의 감소

A6.4-SB009-A01, Recommendation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rticle 6.4 

mechanism methodologies

Decision -/CMA.3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mechanism established by 

Article 6,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Para. 33. Mechanism methodologies shall 

encourage ambition over time; encourage 

broad participation; be real, transparent, 

conservative, credible and below ‘business 

as usual’; avoid leakage, where applicable; 

recognize suppressed demand; align with 

the long-term temperature goal of the Paris 

Agreement; contribute to the equitable 

sharing of mitigation benefits between the 

participating Parties; 

Para. 18. Mechanism methodologies shall

contain provisions to ensure that total 

creditable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are progressively reduced to encourage 

ambition of activities over time, while taking 

into account host Party circumstances and 

creditable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required to remove barriers to the 

deployment of technologies as described in 

paragraph 19 belo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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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량의 감소 전망

G
H

G
 E

m
is

s
io

n
s

Project started Time (Projec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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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S사 유 사 D

D S사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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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
비시장 접근방법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 활성화 요청

6.8조 및 4/CMA.3에 언급된 CMAs 작업 프로그램

8/CMA.4 3(a)

3. 글래스고 비시장 접근법 위원회에 2023-2026년에 대한 결정 4/CMA.3의 부속서
V장에서 언급한 작업 프로그램 활동을 두 단계로 계속 이행할 것을 요청

(a) 결정 4/CMA.3 부속문서 제8항에 언급된 작업 프로그램 활동의 모든
관련 요소를 식별하고 구성하며, 제5항에 언급된 UNFCCC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 제1단계(2023-2024);

4/CMA.3 Annex V 8(b)(i)

(i)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도구를 개발하고 구현하며,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정보
를 포함하여 NMAs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교환하기 위한 UNFCCC 웹 기반 플랫폼
을 포함하고, 참여 당사자가 NMAs를 식별, 개발 및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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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8조
비시장 접근방법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 활성화 요청

비시장적 접근을 위한 UNFCCC 웹 기반 플랫폼

8/CMA.4 paragraph 8 

유엔기구, 다자간, 양자간 및 기타 공공 공여국, 민간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관련 당사국, 

관련 기관, 협약 및 파리 협정에 따른 제도적 장치 및 프로세스를 초청하여 유엔기구, 다자

간, 양자간 및 기타 공공 공여국, 그리고 UNFCCC 웹 기반 플랫폼에서 기록을 위한 비시장

접근 방식을 식별, 개발 또는 구현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거나 제공되는 금융, 기술 및 역량 강

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C
O

P
2

8
 결

과
공

유
및

대
응

전
략

세
미

나6.8조
비시장 접근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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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활성화 요청

비시장적 접근방법

4/CMA.3 Annex Principle 1; (a), (i) & (b) (i), (iii)

(a) 프레임워크:

(i)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의 맥락에서 당사국의 국가 결정 기여(NDC)의

이행에 있어 비시장 접근방법의 사용과 조정을 촉진

4/CMA.3 Annex Principle 1; (b) (i), (iii)

(a) 프레임워크에 따라 촉진된 비시장 접근방법

(i) 시장에 기반한 접근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거래나 정상적인 운영을 포함하지 않는 자발적

인 협력 행위;

(iii) 비시장 접근방법 개최국(이하 주최국)의 NDC 이행을 지원하고 파리협정의 장기적 온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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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8조
비시장 접근방법을

위한 웹 기반
플랫폼 활성화 요청

Glasgow NMAs Committee 5차 회의 이전 일정

8/CMA.4 paragraph 10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사무국에 참여 당사자가 다음을 통해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식별, 

개발 및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

(a) 세션 워크숍을 Glasgow 비시장 접근법 위원회의 각 회의와 함께 개최하여 비시장 접근

법의 식별, 개발 및 구현에서 얻은 모범 사례와 교훈, 그리고 재정,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과 이러한 비시장 접근법에 사용 가능한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비시장 접근

법에 대한 정보 교환

(b) 글래스고 비시장 접근법 위원회가 후속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워크숍에 대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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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웹 기반
플랫폼 활성화 요청

Glasgow NMAs Committee 5차 회의 구성

이해 당사자가 제안한 특정 비시장 접근 방식에 대한 개방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협력

기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및 원주민 플랫폼의 촉진 작업 그룹 대표를 포함한

원주민 및 지역 커뮤니티 결정 부속서 제8항에 언급된 관련 이해 관계자의 참여

필요한 협업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비시장적 접근을 반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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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와 A6.4M의 차별성 정립 필요

6.2조사업과A6.4M사업의차별성, 정부지원체계의차별성등정부의기준체계정립필요

• 예시) 6.2조사업은정부간대형협력사업중심, A6.4M사업은민간의불특정소규모온실가스감축사업등

NDC의국제감축실적 활용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국제사회의RULE 합의가늦어짐에따라전세계의파리협정6조사업의단기적활성화어려움

• A6.2는국제사회의우려와상응조정에대한개도국의소극적대응으로 활성화어려움

• A6.4M은2026년이후사업등록가능할것으로보여지며, 감축실적발행은2027년부터가능할것으로전망

국제감축실적 미발행으로 국내 탄소시장의 영향 고려필요

2027년까지 ITMO의국내ETS 유입물량매우적을것으로전망

• i-KOC의공급감소에따른탄소시장의영향등고려필요

국제사회의 속도와 발맞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감축사업 접근 필요

2050년등장기적관점에서국제감축사업을접근하고, 국내차별성전략과체계적준비체계구축필요

• 사업자의역량강화, 정부주도의시범사업추진으로모델정립, 체계적인국가지원시스템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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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메커니즘 프로젝트의
활동 주기 절차들과 관련된

모든 절차적 단계 & 요구사항의
규정

제6.4조 메커니즘 프로젝트의
설계, 이행 및 기타 속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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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발굴

2. 사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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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및
설치운영

2. 사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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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축실적
이전/활용

4. 운영 및
감축실적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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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ETS
활용(i-koc)

7. 국제감축실적
정부활용 및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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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Consideration : 사전고려

. 주 설비(ex, 풍력발전 프로젝트의 wind turbine) 구매 계약일

사전고려 포함정보 : (a) 프로젝트 타이틀, (b) 활동 참여자 이름, (c) 상세 지리적 위치, (d) 
적용 기술 또는 조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 (e) 적용 제6.4조 메커니즘 방법론 (사전 확인 가능
시), (f) 실제 또는 예정 활동 시작 일, (g) 크레딧 기간 종류(고정 또는 갱신), 예정 시작 일 및 기간, 
(h)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또는 순 온실가스 제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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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akeholder Consultation

(a) 제안된 A6.4 프로젝트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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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Stakeholder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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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Party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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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and Validation of P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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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of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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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or revived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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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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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ssuan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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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 of emission reductions or remo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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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ance of Article 6.4 emission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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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및 “등록신청의검토요청” 절차

및일정과유사



(Registration)
Project activity)

- 발행 substantive check 단계에서 A6.4 ER 발행량 변동 시, USD 300 이상 과금 변경시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각 신청 (등록 / 발행 / 등록 후, 변경 / 갱신) 제출 시 납부 (선금)

- PRC에 따른 연간 배출 감축량 증가로 등록 수수료 기준 구간 상향 시, 기 납부 등록 수수료와의 차액 추가 납부

- 등록 단계 과정에서 연간 배출 감축량 변동에 따른 과금 구간 이동 시,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납부

ex)  a. 등록 시 연간 감축(흡수)량: 15,000 t CO2 eq → 등록 수수료 USD 1,500 납부 완료
b. PRC 후, 연간 감축량: 15,200 t CO2 eq로 상향
c. USD 1,500 (PRC 수수료) + USD 3,500 (등록비 차액: USD 5,000 – 1,500) = 총 USD 5,000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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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registr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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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요건(또는 소요기간) 비고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a) 프로젝트사업시작일(start date of the project), 또는
(b) PDD를 타당성평가를 위해 DOE에 제출한 날
→ (a) 또는 (b) 중 빠른 날 이전 완료 필요.

유치국의 관련 의견 수렴
규정 미존재 시

사전 고려 통지 프로젝트 시작일로부터 180일 이내 예외 사항 확인

글로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a) 사전 고려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b) 적용 가능한 메커니즘 방법론 활용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
→ (a) 또는 (b) 중 더 늦은 날까지 사무국에 PDD 접수

-

28일 동안 -

사업등록신청

(a) 유치국 승인의 UNFCCC 홈페이지 게시 이후, 그리고
(b) 지정운영기구의 타당성평가 완료 이후

타당성평가 긍정 결론 시

유치국 승인의 게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접수

(크레딧 기간 개시일이 등록신청 시점 이후인 경우) 크레딧 기
간 개시일이 2년보다 짧게 남아 있을 시 접수 가능

등록/발급 수수료 납부 수수료 명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예외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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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Os 취득신고 사업수행자 별지제5호서식 ‘취득신고서’제출

ITMOs 취득신고접수및검토

국제감축등록부등록및이력관리

부문별관장기관의장
ITMOs 이상여부검토후, 

국제감축등록부등록및고유번호부여등
이력관리

ITMOs 거래신고 ITMOs 거래한자(양도/양수) 별지제6호서식 ‘거래신고서’제출

ITMOs 거래신고접수및검토

양도인보유계정▶양수인보유계정이전

환경부장관

거래한자의보유계정등록여부, 

양수인과양도인간의ITMOs 거래합의
성립여부검토, ITMOs 이전

ITMOs 국내외이전신청 사업수행자 별지제7호서식‘이전〮사전승인신청서’제출

ITMOs 이전신청접수및검토

ITMOs 이전심의신청

부분별관장기관의장(국내로최초이전)

환경부장관(해외이전혹은국내이전)

6.2조/6.4조별증빙문서검토,
ITMOs 이전심의신청및

ITMOs 이전승인여부통보

ITMOs 이전심의 국제감축심의회 별지제7호서식‘이전〮사전승인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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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관장기관의 장에게 국제감축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의 일반개요와 감축실적 취득일 및 취득량을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단위로 신고해야한다. 
웹싸이트를 통해 신고하며, 정해진 양식을 준용해야한다.

취득후 즉시 신고

별지 5호서식 (신고서)
모니터링보고서, 검증보고서)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및 국제감축실적의취
득 등에관한지침

별지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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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신청된 감축실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상여부를 체크하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시 국제감축등록부에 해당 실적을 등록하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후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이력 관리를 시행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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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해야한다. 

1. 거래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국제감축실적 거래계약서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국제감축협의체 또는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래의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자료로 대체가능

별지 6호서식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및 국제감축실적의취
득 등에관한지침

별지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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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을 양도인의 보유계정에서 양수인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한다.

1. 보유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양수인과 양도인 간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계약서 등의 공증서류 반드시 제출필요

별지 6호서식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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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가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이전의 경우)에게 제출

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문서
- 유치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 유치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확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협정
-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 서류

별지 7호서식



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및 국제감축실적의취
득 등에관한지침

별지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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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가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이전의 경우)에게 제출

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문서
- 유치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 유치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확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협정
-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 서류

별지 7호서식



C
O

P
2

8
 결

과
공

유
및

대
응

전
략

세
미

나

정부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감축실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되어지며, 사용실적은
국제감축실적 등록부의 처분계정으로 이전된다. 환경부장관은 처분된 실적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보유 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국제감축실적은 정부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되며, 환경부장관은 처분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없음


